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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의료집착
연명의료

품위있는 죽음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의료 =  선행

의료행위 포기 = 악행

죽음 = 실패 vs. 자연현상?

1) 어딘가 더 나은 의료진/병원이 있을 것이다

2) ‘신약’이 살릴 수 있다. 





생명연장 (기술중심)

돌봄



환자-보호자

의료집착

의료진

방어진료

보장성 강화정책
본인부담: 

20%➔ 10%➔5%

보라매병원 사건 (1997 )

연명의료결정에 법적 개입

무의미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찬성 202명/203명 (1명 기권)  



의료집착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 ’유보’

연명의료 ‘중단’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





2019-03-31 기준 통계

사망자중 작성자
(6개월기준) 이행서

(6개월간 사망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14개월 누적)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13,451 350 42,545 160,551

9.4% 0.2% 29.8% 160,551 /
700만 (>65세)

=2.3%





285,534명 사망
(통계청: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 미준수
70%

연명의료결정법
30%

본인작성 10%

의사 추정 10%
가족 대리 10%

의사 추정
가족 대리



본인작성
(10%)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가족에 의한 추정/ 대리결정
( 90%)

법정서식 11호 (추정)
법정서식 12호 (대리)

DNR



본인작성
10%

무의미한
연명의료
반대

> 90%

1. 환자/가족
2. 의료진
3. 서식/ 전산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자기
결정권환자

무의미한
연명의료
유보

호스피스-
완화의료

의사

통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무의미한
연명의료

고통스런
임종

의사 가족



그림: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그림: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본인작성
10%

무의미한
연명의료
반대

> 90%

1. 환자/가족
2. 의료진
3. 서식/전산화





암이외의 질환자



不可治癒末期
(2000)

2019
-불가역적 혼수상태

- 식물상태
-심각한 치매

-현재 의학수준으로 치
료법이 없는 질병

人生の

最終段階
말기
임종기

대만
일본

(2007➔ 2018)
한국

(2018)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10%

무의미한
연명의료
반대

> 90%

1. 환자/가족
2. 의료진
3. 서식/전산화









76/남자

10년전: 편도선암➔ 수술과 방사선치료
2018년:  폐암 ➔ 간전이 ➔ 항암제치료

3차 항암제치료후 폐렴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일요일 오후6시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 
맥박이 거의 만져지지 않았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었다고
보호자들이 당직의사에게 구두로 이야기하였다.

질문: 요양병원 당직의사라면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가? 



요양병원 당직의사는 심폐소생술을 15분간하고 기관지삽관. 
인공호흡기가 없는 요양병원에서는 더 이상 진료가 불가능. 
구급차를 불러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전원

응급실 도착➔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시작

환자가 법정 서식을 이미 작성해 두었음에도, 
직계 자녀들중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인공호흡기를 중단하자는 의견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지 못함

<질문>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와 환자 가족의 의견이 불일치
당신이 중환자실 담담의사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





작성/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확인/이행 (기관)
2019. 3. 31.

연명의료정보 처리시스템

169/3,378 (5%)



법률 일부개정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명의료

(기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추가) 1. 체외생명유지술(ECLS), 2. 수혈, 3. 승압제 투여



의사추정

(제17조)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
지에 해당하는 사람
이 없는 경우 형제자
매

대리결정

(제18조)

가족전원

합의

(개정안)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
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라. 가목부터 다목
까지에 해당하는 사
람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개별 연명의료행위 설명/동의
본인: 포괄적 동의➔ 의사에게 위임

2018년 2019년



본인: 개별 연명의료행위 설명/동의
본인: 포괄적 동의➔ 의사에게 위임

2018년 2019년



가족: 개별 연명의료행위 설명/동의

가족: 포괄적 동의➔ 의사에게 위임

2018년
2019년



의사 결정 ➔ 이행서 작성



환자/가족: 개별 연명의료행위 설명/동의
➔ 의사: 이행



환자/가족: 포괄적 설명/동의

의사 결정
➔ 이행서 작성



POLST Advance directives



DNR



한국 일본
대만

의사추정

(제17조)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추정 의사 존중

安寧緩和醫療條例 (2000)
1.배우자
2. 직계 존속 및 비속
3. 부모
4. 형제자매
5. 조부모
6. 증조부 및 3촌이내 방계
혈족
7. 1촌이내 직계의 인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제출한 동의서

病人自主權利法 (2019)
醫療委任代理人

대리결정

(제18조)
가족전원합의

환자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

의료care team과 가족이

상의해서 결정

가족 범위

(제17조)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
우 형제자매

친족관계만을 뜻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

포함

가족이

없는 경우

결정불가
의료care team



식물상태 말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POLST, DNR

대만 病人自主權利法 (2019) 자연사법 (2000)

일본 X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료 결정 프로세스 지침 (2007)

한국 X 연명의료결정법 (2018)

자기결정권

Best Interests



연명의료결정법 Global standards

적용대상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 요양시설 + 가정

추정/대리 추정: 가족 2인 이상
대리: 전원 동의

구분하지 않음

가족 범위 직계가족 친족관계만을 뜻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대리인 등)

원칙 자기결정권 Best Interests
(환자입장에서 최선)

연명의료결정법


